


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: 

특가법 특 범죄 가 처벌 등에 관한 법률: 

특강법 특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: 

약취 유인ㆍ❽ 인신매매ㆍ 범죄

양형기



○ 행가담에 특히 참 할 사
가 는 경

○ 로 피해 안전한 소
에 어 경

○수수 또는 닉만 한 경 수
수 닉 집 송 전달에, , , ,
해당하는 경

○ 사능력 는 피해 본
동 가 는 경

○피해 가 세 미만 거나 신13
체적 또는 정신적 애상태
경

○ 행 조 적 로 담해서
행한 경

○흉 타 험한 물건 휴
한 경

○특 보 소에서 행 피(
해 가 세 미만 경13 )

○아동학 죄처 제 조에7
규정 아동학 신고 무
아동학 죄에 해당하는

경
○피 휘 에 한 사



○농아
○심신미약 본 책 없( )
○ 수 또는 내 고
○처 원

○특강 누 에 해당하 않는( )
동종 누

○상습 경 처 규정(
는 경 에 한함, 아동학
죄처 제 조 가 처6
규정 적 는 경 에 한
함)

○소극 가담
○양 없는 또는 족

행 로서 행동 에 참
할 만한 사정 는 경

○피해 에게 심신 애 상태
야 하여 행한 경

○ 상 공동 행2

○상당 액 공탁
○ 한 성
○ 사처 전력 없

○특강 누 에 해당하 않는( )
종 누 누 에 해당하,
않는 동종 폭력 실 전과
집행종료 년 미만( 10 )

○합 시 피해 야

○ 행가담에 특히 참 할 사

가 는 경

○ 로 피해 안전한 소

에 어 경

○피해 가 세 미만 거나 신13

체적 또는 정신적 애상태

경

○비난할 만한 적에 한 약

취 매매 송 경․ ․ ․

○ 행 조 적 로 담해서

행한 경

○신체 해 정 가 한 경

○흉 타 험한 물건 휴

한 경

○특 보 소에서 행 피(

해 가 세 미만 경13 )

○아동학 죄처 제 조에7
규정 아동학 신고 무
아동학 죄에 해당하는

경
○피 휘 에 한 사

○농아

○심신미약 본 책 없( )

○ 수 또는 내 고

○처 원

○특강 누 에 해당하 않는( )

동종 누

○상습 경 아동학 죄(
처 제 조 가 처 규6
정 적 는 경 에 한함)

○소극 가담

○피해 에게 심신 애 상태

야 하여 행한 경

○ 상 공동 행2

○상당 액 공탁

○ 한 성

○ 사처 전력 없

○특강 누 에 해당하 않는( )

종 누 누 에 해당하,

않는 동종 폭력 실 전과

집행종료 년 미만( 10 )

○합 시 피해 야



○ 행가담에 특히 참 할 사

가 는 경

○ 로 피해 안전한 소

에 어 경

○피해 가 세 미만 거나13

신체적 또는 정신적 애상태

경

○ 행 조 적 로 담해서

행한 경

○흉 타 험한 물건 휴

한 경

○특 보 소에서 행 피(

해 가 세 미만 경13 )

○피해 에게 과 한 액

하거나 취득한 경

○아동학 죄처 제 조에7

규정 아동학 신고 무
아동학 죄에 해당하는

경
○피 휘 에 한 사

○농아

○심신미약 본 책 없( )

○ 수 또는 내 고

○처 원

○특강 누 에 해당하 않는( )

동종 누

○상습 경 아동학 죄(
처 제 조 가 처 규6
정 적 는 경 에 한함)

○소극 가담

○피해 에게 심신 애 상태

야 하여 행한 경

○ 상 공동 행2

○상당 액 공탁

○ 한 성

○ 사처 전력 없

○특강 누 에 해당하 않는( )

종 누 누 에 해당하,

않는 동종 폭력 실 전과

집행종료 년 미만( 10 )

○합 시 피해 야

행가담에 특히 참 할 사○

가 는 경

사망 결과가 피고 접○

적 행 로 하 않 경

피해 가 세 미만 거나 신13○

체적 또는 정신적 애상태

경

○비난할 만한 적에 한 약취

ㆍ 매매 송ㆍ ㆍ 경

피 휘 에 한 사○

농아○

심신미약본 책 없( )○

수○ 또는 내 고

○ 처 원피해 복 한(

한 노력 포함)

성 없 행 단순(○

제 )

특강누 에 해당하 않는 동( )○

종 누

소극 가담○

행 송○

○ 상당 액 공탁

한 성○

특강누 에 해당하 않는( )○

종 누 누 에 해당하 않,

는 동종 폭력 실 전과 집(

행종료 년 미만10 )



가. 단순 약취1 ( ․ 신매매․ 등) 목 하지 않:

거나 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 수수 닉 경우2, 3 · · ·

나. 행 간 결 리 목 약취 신매2 ( · · · · ·

매)

다. 동 착취 매매 착취3 ( · · ·

목 약취 신매매 등· · )

288 2

288 3

ㆍ ㆍ ㆍ ㆍ 288 1

ㆍ ㆍ ㆍ 289 2

라. 24 (비난 재 취득 목 미 약취 · ) 비난할:

만한 목 에 한 약취 등 경우․

마. 35 살해 목( 미 약취 · ) 살해 목 약취: ․

경우

288 3

289 3

289 4

289 4



가. 1 (단순 약취ㆍ 피약취 등 상) 목 하지:

않거나 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 경우, 2, 3 ㆍ 　

나. 2 (비난 목 약취ㆍ 피약취 등 상해) 비난할 만:

한 목 에 한 약취 경우ㆍ

다. 3 (살해 목 약취ㆍ 피약취 미 상해 등/․

질상해 상․ ) 살해 목 약취 경우: ㆍ

․ ․ ․
290 2

․ ․ ․ 290 1

가. 재 등1 ( )

나. 재 등 취득2 ( )

가. 피약취 등 사1 ( )

나. 미 약취 사 질 사2 ( · / )

․ ․ ․
291 2



( ) ( 1 4※

)

, ( 1※

3 )

2 4

, (

) 6

10 2

2 4 , (

)

7

ㆍ 5 2 2 4

324 4 가. 행가담에 특 참 할 사 가 는 경우

 타 강압 나 등에 하여 강 상태에 행에 가

담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는( 12 )

 행 단순 공 하 뿐 행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,

직 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나. 사능 는 피해 본 동 가 는 경우

다. 행 직 담해 행한 경우

라. 특별보 에 행 피해 가 미만 경우( 13 )

마. 극 가담



. 양 없는 또는 행 행동 에 참

할 만한 사 는 경우

사. 피해 에게 심신 애 상태 야 하여 행한 경우

아. 상 공동 행2

. 상당 액 공탁

차. 합 시도 피해 야

. 신체 해 도가 한 경우

 폭행 상해 상 경우 료 간 약 주 주 상: 4 ~ 5ㆍ ㆍ

경우 하 후 애 또는 심한 상 애가 남거나,

험한 상해에 해당하거나 가 상해가 상 는 경우,

등 거나 고 사용한 경우 그 에 에 하는, ,

경우

 감 경우 감 간 약 상 경우: 10

 경우 견 곤란한 또는 경 매우 열악하거:

나 험한 에 피해 한 경우

 가 행 경우 피해 학 한 경우 피해 에: ,

게 강 역 시킨 경우 피해 시간 상 재우지, 24

않 경우 피해 에게 시간 상 고 식 주지 않, 24

경우 그 에 에 하는 경우,

타. 사망 결과가 피고 직 행 하지 않 경우

. 비난할 만한 목 에 한 약취ㆍ 매매ㆍ ㆍ 경우

 살해 목 경우

 재 취득 목 경우



 행 간ㆍ ㆍ결 ㆍ 리 목 경우

 업 사용 동 착취 매매 착취, , 목 경

우

 목 경우

하. 처 원 피해 복 한 진지한 포함( )

거. 없 행 단순( )



특별양 에 한 평가 결과 가 역에 해당하는 사건에①

특별가 만 개 상 재하거나 특별가 가 특별2

감경 보다 개 상 많 경우에는 양 에 고하는2

량 상한 지 가 한다 그 결과 상한1/2 . 25

과하는 경우에는 징역 택할 수 다.

특별양 에 한 평가 결과 감경 역에 해당하는 사건에②

특별감경 만 개 상 재하거나 특별감경 가 특별2

가 보다 개 상 많 경우에는 양 에 고하는2

량 하한 지 감경한다1/2 .

양 에 고하는 량 가 상 가 감경에 한/

처단 하는 경우에는 상 처단 상한 또는

하한에 다.

양 양 에 포함 상 감경사 에

하여 상 감경 하지 않 하는 경우에는 량감경

사 고 한다.

개 상 다수 에 어 는 본 죄 량 상한에3 ,②

다 죄 량 상한 가 죄 량 상

한 째 죄 량 상한 합1/2, 1/3

산하여 량 한다.

본 죄 량 하한보다 다 죄 량 하한③



경우에는 다수 죄 처리 결과 한 량 하한

다 죄 량 하한 한다.

조 적 계 적 또는 전문적 행,○

복적 행○

○ 피해 가 세 미만 거나 신체적 또13

는 정신적 애상태 경

○ 동종 전과 년 내 집행 상(10 )

흉 타 험한 물건 휴 한 경○

비난할 만한 적에 한 약취○ ㆍ

매매 송ㆍ ㆍ 경

특 보 소에서 행 피해 가(○

세 미만 경13 )

신체 해 정 가 한 경○

○ 아동학 죄처 제 조에 규정7

아동학 신고 무 아동학

죄에 해당하는 경

행가담에 특히 참 할 사 가○

는 경

사능력 는 피해 본 동○

가 는 경 또는 양 없

는 또는 족 행 로서

행동 에 참 할 만한 사정

는 경

공 행수행 저 곤란 시○ ㆍ

로 피해 안전한 소에○

어 경

사처 전력 없○

처 원 피해 복 한(○

한 노력 포함)

상 집행 상 전과2○

사 적 계 결여○

피해 에게○ 심신 애상태 야 하여

행한 경

약물 알코,○

한 성 없○

공 로서 주 적 역할○

행 거 폐 또는 폐 시○

○ 동종 전과 없고 집행 상,

전과가 없

사 적 계○

적 행○

수수 또는 닉만 한 경○

수○ 또는 내 고

한 성○

피고 고령○

공 로서 소극 가담○

행 송○

상당 액 공탁○

○ 피고 건강상태가 매 좋 않

피고 양가족에게 과○

한 곤경 수



 양 과 같다.

 과 간 집행 는 결 실 집행 료,

행시 지 계산한다.

 다 하나 상에 해당하는 경우 미한다.

약취 죄 실행 목 직 죄단체에(▷ ㆍ

것 하지 아니함 하여 사 에 행 하고) ,

역할 담 한 후 그에 라 행 실행한 경우,

행에 비나 술 사용한 경우▷

고도 지능 동원하여 행한 경우▷

지 지는 알 지지 아니한 신 수 창▷

하여 행한 경우

그 에 에 하는 경우▷

 행 내용 처 경합 등 합 고 하여,

사한 행 복 하 다고 단 는 경우 미한

다.

 피해 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도 하는 등

행 계 또는 사 비가 없고 행 사 없 다 목,

피해 하는 과 에 비 행 사 가지고

지 행 미한다.




